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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2. 11. 21 동두천시장이 제출

   나. 회부일자 : 2002. 11. 25

   다. 상정일자 : 제123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제6차 본회의 토론

                 제7차 본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조성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고 일부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기금조성 목표액 “5억원”을 “10억원”으로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체육발전과 지역주민에게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저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억원씩 

출연하여 2002년 현재 기금 5억원을 조성하였으나 10억원으로 목표액을 상향 조

정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민체육시설 확충을 비롯한 체육진흥발전

을 위한 연구, 우수체육인 양성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고저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